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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고 등 법 원

제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나 손해 상2013 2017283 ( )

원고 항소인, 1.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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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○○○○○○○

담당변 사 , ,○○○ ○○○ ○○○

피고 피항소인, 학 법인 인하학원

자 이사장 ○○○

소송 리인 법 법인 ○○

담당변 사 ○○○

1심 결 울남부지 법원 고 가합 결2013. 7. 12. 2012 18602

변 종 결 2014. 6. 19.

결 고 2014. 7. 10.

주 문

원고들 피고에 한 항소를 모 각한다1. .

항소 용 원고들이 부담한다2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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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 항소취지

심 결 피고에 한 부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1 . A 168,532,901 ,

에게 원 각 이에 하여 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B 165,532,901 2012. 8. 10.

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한 돈5% , 20%

각 지 하라.

이 유

1. 사실

가. 당사자 지

망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인천 구 소재C(2004. 6. 22. , ‘ ’ ) 2012. 8. 10.

리 해 욕장에 하 해 리에 쏘여 피고가 운 하는 인천국 공항 원 이(

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료를 고 인하 학 병원 실 이송 었다가 같‘ ’ )

날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 망인 부모이다, .

나. 망인이 사망하 지 경과

1) 망인 경 어 니인 원고 함께 리 해 욕장에2012. 8. 10. 11:26 B

하 해 리에 쏘여 통증 소하면 해 욕장에 시민 상구조119

에 하 는데 어떤 종 해 리에 쏘인 것인지는 명 히 지지 않았다.

2) 시민 상구조 에 근 하고 있 소 공 원들 망인 다리 손에 해119

리에 쏘인 상처가 있는 것 견하고 상처 부 를 닷 씻고 식 가 들어 있는,

분 를 뿌리는 등 조 를 실시하 고 이어 소 공 원들이 닷 구하러 해,

변 가거나 해 리에 쏘인 다른 자들 상태를 인하는 동안 원고 는 망인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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돗가 데리고 가 돗 망인 상처 부 를 씻었다.

3) 망인 같 날 경 공항 안 구 차 후송 어 경 피고11:48 119 12:02

병원에 도착하 고 피고 병원 사 는 망인 상처 부 에 해 리 가 남아있는, D

지 인한 후 진통 타이 놀 처 하 며 같 날 경 진료를 인계 사, 12:35

소독용 알 망인 상처 부 를 소독하 는데 그 과 에 망인이나 원고 를E B

상 망인이 어떤 해 리에 쏘 는지를 인하지는 않았다.

4) 망인 피고 병원에 식 취하 경 갑자 구토 증상 보여13:40

구 차 인하 학 병원 후송 었는데 후송 는 동안 가슴통증 등 소하119 ,

며 식상태가 어지고 산소포 도가 떨어지는 증상 보 다.

5) 망인 같 날 경 인하 학 병원 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14:33

삽 등 조 를 았 나 결국 경 폐부종 곤란증후군 증 등15:58 , ( )

에 한 산소증 심 지를 원인 사망하 다, .

다. 원고들 사 진 진행경과

1) 원고들 피고 병원 사 상 인천해양경찰 에 이 알2012. 8. 13. E ‘E

망인 상처 부 를 소독하는 잘못 료를 함 써 해 리 독 이 속

히 퍼 망인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 다는 이 진 하 다’ .

2) 인천해양경찰 사과는 이 사건과 하여 해 리에 쏘인 경우 른

처 법 이 망인에게 알 사용한 것이 하 는지 여부에 하여 경상E

학 과 학 국립과학 사연구원 법 학부에 업 질 를 하고 한 사 회에 감, ,

탁 뢰를 하 다.

3) 이에 하여 경상 학 과 학 독 학 실, F 2012. 9. 5.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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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 해 리에 쏘인 경우 피부에 남아있는 해 리 자포를 거하고 닷‘

척하는 법 조 를 하여야 하고 식 나 알 사용에 하여는 독액 추,

가 출 할 가능 있 나 척에 하여 해 리 자포가 거 었

다면 사용상에 는 없다고 단 다고 회신하 고 국립과학 사연구원 법 학부’ , ②

법 피고 병원에 소독용 에탄 거즈에 닦아 것 부G 2012. 9. 3. ‘

소독 가 남아있는지를 인하 함이었 것 보이고 상황상 필요한 조,

다고 단 다고 회신하 며 한 사 회는 해 리 독 증’ , 2011. 11. 27. ‘③

상 종에 라 다양하게 나타날 있고 해 리 자상 사고 시 어떤 해 리에 하여,

생한 사고인지 규명하 어 운 경우가 많 계 국내 해 리 독 과 하여 는

참고 헌 가 그리 많지 않고 처 요 에 하여도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이.

사건과 하여 구 원 담당 사들이 시행한 처 과 에 망인 사망에119

이르게 할 도 과실 지 하 어 워 보인다고 회신하 다’ .

4) 인천해양경찰 는 진 사건에 하여 없 이2012. 12. 20.

내사종결 처분 하 다.

라. 해 리에 쏘일 경우 나타나는 증상 조

1) 해 리에 쏘일 경우 나타날 있는 증상 국소 독증상과 신 독증

상 구분 는데 국소 독증상 는 부 통증 드러 등이 신, , ,

독증상 는 경도 등도 심 구토 사 등이 증 생명에 래, , ,

할 도 있는 곤란 신부 심 지 등이 있다 신 독증상 개 독 이 강한, , .

해 리에 쏘이거나 쏘인 부 가 고 도가 심한 경우에 나타나지만 그 지 않 경우,

에도 독 에 한 인체 에는 차이가 있 에 과민한 자 경우 심각한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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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 일 킬 있다.

2) 해 리에 쏘일 경우 처 법 는 우 피부에 남아 있는 해 리

자포를 집게나 장갑 플라스틱 카드 등 도구를 이용하여 거하고 닷 이나, ,

생리식염 상처 부 를 씻어낸 후 통증 조 하는 것이다 부분 경우는 척과.

상처 부 를 열어 는 보존 료만 충분하나 항독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 며 생명

하는 증상에 한 증 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해 리 종 에 라 처.

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료 당시 해 리 종 를 인할 없는 경우가

많고 맹독 일부 해 리에 존재하는 항독소 이외에 해 리 종 에 라 한,

차이를 보이는 료법이 없 이다.

3) 한편 처 일 알 이용한 소독이 주효한지에 하여는 논,

란이 있다 일부 헌. 1)에 는 알 등 해 리에 쏘인 상처 부 를 씻어내라고

재 어 있는 면 다른 일부 헌, 2)에 는 알 이 몇몇 종 해 리 자포에 독소

분 를 진하는 것 알 있 므 일차 인 료법 는 권장 지 않는다는

취지 재 어 있다 해양 산부 국립 산과학원에 포한 해 리 피해. ‘

처법에는 종래 노 라입 해 리 해 리 작 부 해 리 야 원양해 리 입’ ‘ , , , ,

해 리에 쏘일 경우 처 법 알 상처 부 를 소독하라고 재 어 있었’

나 근에는 같 내용이 삭 었다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갑 증 갑 증[ ] , 1 9 , 13, 19, 20 , 21

갑 증 가 증 각 재 심 법원 울 학 병원장에1, 2, 23 , 1, 2 , 1

한 진료 감 탁결과 변 체 취지,

1) 피고가 출한 임상독 학 과 가 증 에 는 자포 독소를 불 시키 해 산 연 알( 1 ) ‘ (3~10%), ,

이상 등 부를 다시 씻어낸다 고 재 어 있다(80% ) ’ .

2) 원고들이 출한 외국 헌 갑 증( 8, 9, 2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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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원고들 주장

해 리에 쏘 경우 해 리 종 에 라 처 법이 다르므 해 리에 쏘인

부 를 료할 에는 해 리 종 가 엇인지 악한 뒤에 신 하여 료하여

야 하며 특히 해 리에 쏘인 부 를 알 소독하게 면 독 이 심하게 퍼 증,

상 악 시킬 있 므 알 소독하여 는 안 다.

그럼에도 포함한 피고 병원 료진 망인이 어떠한 종 해 리에 쏘 는E

지 인하지도 않고 상처 부 를 알 소독하 고 그 결과 해 리,

에 나 독이 알 인하여 학작용 일 속히 몸에 퍼지게 에 라 피

고 병원에 도착하 지는 해 리에 쏘인 부 통증 소하 뿐 식상태

가 명료하고 징후 역시 상이었 망인이 알 소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

를 하며 식 잃어 결국 사망에 지 이르게 었 므 피고는 그 소속 료진,

사용자 같 료상 과실 말미암아 망인 원고들이 입게 재산 ,

신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.

3. 단

사가 진찰 료 등 료행 를 함에 있어 는 사람 생명 신체 건강 리하· · ·

는 업 질에 추어 자 구체 인 증상이나 상황에 라 험 지하

하여 요구 는 조 를 취하여야 할 주 가 있고 사 이 같 주,

는 료행 를 할 당시 료 등 임상 학 분야에 실천 고 있는 료행

삼 그 료 통상 사에게 료행 당시 일 알,

있고 시인 고 있는 것 뜻하므 진료 경 조건 료행 특 등,

고 하여 규범 인 악 어야 한다 법원 고 다( 1999. 3. 26. 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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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한45379, 45386 , 2012. 9. 13. 2010 76849 ). ,

사는 자 상황과 당시 료 그리고 자 지식경험에 라 하다고

단 는 법 택하여 진료할 있 므 진료 법 택에 한 사 단이 합,

리 인 범 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 한 진료 법 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

사 만 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는 없다 법원 고( 2012. 6. 14.

다 결 참조2010 95635 ).

이 사건에 하여 살피건 피고 병원 료진이, 망인이나 원고 를 상 망인이B

어떤 해 리에 쏘 는지를 인하지 않았고 소독용 알 망인 상처 부 를, E

소독한 사실, 일부 연구에 는 알 이 몇몇 종 해 리 자포에 독소 분 를

진하는 것 알 있 므 일차 인 료법 는 권장 지 않는다는 견해를

취하고 있는 사실 에 인 한 같다.

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해 리에 쏘여 사망하는 한 결과가 생한 것,

매우 드 일이고 해 리에 쏘인 경우 처 법, 알 이용한 소독

이 주효한지에 하여는 논란이 있어 재 임상 학 에 알 사용이 지

고 있다고는 할 없는 해양 산부 국립 산과학원에 근 포한 해 리, ‘

피해 처법에는 알 상처 부 를 소독하라는 종 재 내용이 삭’

는 하 나 이 한 알 사용 지하는 취지라고 보 는 어 운 원고들이,

인천해양경찰 에 한 진 사건 조사과 에 경상 학 과 학 국립과학,

사연구원 한 사 회 등 가들도 피고 병원 료진 알 소독이 부 한,

조 다고 보 어 다는 견 시한 갑 증 각 재에 하면, 24 1, 2

이 사건 생 인 부 지 약 주간 연안 부근 해 리2012. 8. 3. 2012. 8. 16.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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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포도에 하면 노 라입 해 리가 많이 출 한 사실 인 할 는 있 나 이 써

망인이 노 라입 해 리에 쏘 다고 단 할 는 없는 결국 망인이 어떠한 종,

해 리에 쏘인 것인지 명 히 지지 않 이상 피고 병원 료진 는

조 당시 망인이나 원고 에게 이를 하 라도 알 없었 것이므 피고 병B

원 료진이 해 리 종 를 고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조 를 시행한 것이라고

보 어 운 데다가 맹독 일부 해 리에 존재하는 항독소 이외에 해 리 종

에 라 한 차이를 보이는 료법이 없어 해 리 종 에 라 처

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 등 종합하면 일부 연구에 알 이, 몇몇 종

해 리 자포에 독소 분 를 진하므 알 사용이 부 하다는 견해를 취하고

있다는 사 만 알 망인 상처 부 를 소독한 조 에 자 상태E

당시 료 자신 지식경험에 라 하다고 단 는 범 를 벗어난 료상,

과실이 있다고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, . 독

에 한 인체 에는 차이가 있 에 과민한 자 경우 그리 하지 않

해 리 만 도 일 인 경과를 벗어나 한 료에도 불구하고 심각

한 신 독 일 킬 있다는 감안하면 이 망인 쏜 해 리, E

종 를 인하지 아니한 채 상처 부 를 알 소독한 에 다소 미 한 부분이 있

다 하 라도 그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었다고 단 하 어 고 달리 인

과 계를 인 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 이 없다. .

4. 결

원고들 피고에 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모 각하여야 한다.

심 결 피고에 한 부분 이 결 같이하여 당하다 원고들 피고에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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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항소는 이 없 므 이를 모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재 장 사 이창

사 진

사 민


